
식단제공서비스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일: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명(갑):
식단제공기관명(을): ㈜더만나케이터링     (식단관리영양사명: 김현정)

본 협약서는 효율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식단제공서비스를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갑’ 기관의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단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1년간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다.)

2. 업무협약사항
  가. ‘을’은 매월 1개월 식단표를 편성하여 한국백만인클럽 및 연관 단체의 

CMS 정기 회원에 한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나. ‘을’은 영양과 식단 등에 다른 조언과 자료 등을 ‘갑’의 요청 시 제공한

다.
  다. ‘갑’은 ‘을’이 편성하는 식단표 및 관련지도 사항에 대해 준수하며 이용 

어르신의 특성 및 선호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시 같은 식품군 안에
서 식단을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작업조리장 상황에 따라서도 조리방
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갑’은 ‘을’의 동의 없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마. ‘을’은 제공하는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 의무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의무가 없다. 

3. 업무협약의 요건
  가. ‘을’은 대학이상의 기관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로서 영양사 

자격(면허)을 가진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에게 상기 ‘가’항의 영양사와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다. ‘갑’과 ‘을’은 상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의 결정으로 해지할 수 없다. 



(갑) 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시설장명:                (직인)     
     

(을) 식단제공기업명: ㈜더만나케터링
    사업자등록번호: 784-87-01127
    주소: 경기도 양주시 양주산성로 98-11 A동
    
    대표이사: 박시현  (직인) 


